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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일반공공행정(010) 합  계 2,351,227 2,696,907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할),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 사업소,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106①, §126①, §162,

   §174①1, §185①, §238의2①, §242①, §245①, §255①)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96의4 1,2호)

소  계 1,547,409 1,592,884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1,850 4,300

재산세 986,462 1,016,056

자동차세 5,958 6,570

도시계획세 257,096 264,809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296,043 301,149

지역개발세 0 0

<지방세지출보고서>
일반공공행정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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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06②, §126②)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85②, §238의2①, §242①)

소  계 18,178 27,589

재산세 12,575 17,673

도시계획세 5,603 9,916

공동시설세 0 0

4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255② 전단)

소  계 0 0

지역개발세 0 0

5

정당에 대한 비과세

- 정당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

  (지방세법 §107 1호, §127①1, §163①, §186 1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1)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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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255② 후단)

소  계 0 0

지역개발세 0 0

7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 면허,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2호, §127① 2호, §163②6,

  §186 2,5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2)

소  계 9,164 12,48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8,000 10,924

도시계획세 1,164 1,556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8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7①5호)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재산 도시계획세 비과세

  (지방세법 §186 4호, §238의2①, §242①)

소  계 633,729 856,168

등록세 0 0

재산세 485,741 689,958

도시계획세 147,988 166,210

공동시설세 0 0

9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전동차 취득,등록, 재산,

소  계 142,747 207,786

취득세 0 0



- 9 -

9

   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

   재산,도시계획,사업소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조례)

등록세 0 0

재산세 38,235 85,041

도시계획세 19,981 39,031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84,531 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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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공공질서 및 안전(020) 합  계 71,918 64,479

10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갱생보호사업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71③)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11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271④)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소  계 71,918 64,479

취득세 0 0

등록세 0 0

공공질서 및 안전(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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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08, §127의2①, §163②5, §196의4 5호)

면허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0 0

자동차세 71,918 64,479

레저세 0 0

담배소비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지역개발세 0 0

13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재산 공동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86 7호 전단, §242①)

-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개별감면조례, 파주시 020-025)

소  계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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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교육(050) 합  계 1,334,530 1,418,190

14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할),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106①, §126①, §162, §174①1, §185①, §238의2①, §242①, §245①,

   §255①)

소  계 780,729 795,653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3,650 4,300

재산세 216,809 221,145

도시계획세 128,939 131,518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431,331 438,690

지역개발세 0 0

15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06②, §126②)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교육(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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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도시

  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85②, §238의2①, §242①)

소  계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17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255② 전단)

소  계 0 0

지역개발세 0 0

1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1,3 전단, §163①,

  §174①5, §186 1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1)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

  (지방세법 §272①2, §272⑤ 후단, §272⑥)

-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 취득,등록,

  재산세 면제(조례)

소  계 547,284 613,962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2,600 500

재산세 223,824 283,008

도시계획세 52,102 56,694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268,758 273,760

19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255② 후단)

소  계 0 0

지역개발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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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

   면허,주민(균등),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 (지방세법 §107 1호,

   §127①1, §163①, §174①5, §186 1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1)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인,허가 받은 

   비영리시설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소  계 1,675 3,615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1,084 2,385

도시계획세 591 1,23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21

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255② 후단)

소  계 0 0

지역개발세 0 0

2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세 80% 감면(지방세법 §288⑤)

소  계 4,842 4,96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772 3,910

도시계획세 1,070 1,050

공동시설세 0 0



- 15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문화및관광(060) 합  계 624,185 702,545

2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 주민(균등),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 §163①, 

  §174①5, §186 1,5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1)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세 50% 

  감면, 재산세 면제(조례)

- 향교재단이 1991.12.31 이전에 소유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우대세율 

  0.07%, 1980.12.31 이전에 임대한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

소  계 620,477 687,042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20,100 22,650

재산세 357,788 408,233

도시계획세 184,802 198,372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57,787 57,787

24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255② 후단)

소  계 0 0

지역개발세 0 0

25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 50% 감면(지방세법 §283③)

소  계 0 0

사업소세 0 0

문화 및 관광(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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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서관에 관한 등기 등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7①5)-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조례)

소  계 452 597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65 371

도시계획세 87 226

공동시설세 0 0

27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

   (지방세법 §277①)

-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277조의2①)(‘09신설)

-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중과 배제,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 등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277조의2②)(‘09신설)

-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조례)

소  계 0 7,161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7,161

담배소비세 0 0

도시계획세 0 0

28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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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부산,경남 도내 장외발매소 발생분 제외)

   세액의 20% 경감(개별감면조례, 부산광역시,경상남도, 060-063)

레저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29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

   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법§288①9, 060-064)

-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86 4호, §238의2①, §242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등과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

  된 부동산, 시장 군수가 지정한 부동산, 「문화재보호법」및 시 도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조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 감면

  (조례)환경보호(070)

소  계 3,256 7,745

재산세 3,247 5,434

도시계획세 9 2,311

공동시설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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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환경보호(070) 합  계 476 498

30

환경자원공사에 대한 감면

- 환경자원공사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재활용촉진기술 개발 보급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6②)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3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법§288①9, 070-074)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90)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32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업무용 등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 오염물질 저장시설용

   부동산 등에 등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 해양오염방제시설을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6③)

소  계 476 498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76 498

환경보호(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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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고, 제6조에 따라 신축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5~20% 취득,등록세 감면
   (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070-076)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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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사회복지(080) 합  계 1,392,649 1,631,233

3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비과세

   (지방세법 §174①4)

소  계 24,253 21,794

주민세 24,253 21,794

35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4급) 장애인의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809,792 877,945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자동차세 809,792 877,945

3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1②)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37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사회복지(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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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취득하는 재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38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국민연금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273②)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73④ 일부)

소  계 3,614 3,151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614 3,151

39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 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

  (지방세법 §107 1호, §127①1,3 후단, §163①, §174①5, §186 1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1)

소  계 46,958 48,885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4,550 4,500

재산세 23,445 25,865

도시계획세 10,396 9,954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8,567 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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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 등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255② 후단)

소  계 0 0

지역개발세 0 0

4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272⑤ 일부)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표준감면조례)(‘09신설)

소  계 44,961 53,96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24,011 32,391

도시계획세 19,811 20,43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1,139 1,139

4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정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71①)

- 무료,실비노인복지시설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7,885 10,172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6,960 8,821

도시계획세 925 1,351

공동시설세 0 0

43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소  계 6,107 7,317

취득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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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4,5,6②)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8③)

등록세 0 0

재산세 4,150 4,762

도시계획세 1,957 2,555

공동시설세 0 0

44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8①1 3)

-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2)

소  계 1,265 2,058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1,265 1,373

도시계획세 0 685

공동시설세 0 0

4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등 재산세 면제 및 기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8③)

-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도시계획,공동시설세 50% 감면, 사업소세 비과세

   (지방세법 §278③, §245의2①5호)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 24 -

4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78②)

소  계 905 968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905 968

4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 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교직원공제회가 85㎡이하의 회원용 공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지방세법 §273⑤)
- 경찰공제회가 소유부동산을 국,공유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273④후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78④)
-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조례)

소  계 90,084 96,617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90,084 96,617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4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사업소세 비과세, 소유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

   계획,공동시설세 면제, 고유업무용 면허세 면제(지방세법 §245의2①5, §270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 대부금액 상당 취득 등록세 면제(85㎡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70①, 조례)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14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소  계 200,578 226,012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118 119

자동차세 200,288 225,725

도시계획세 7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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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자동차세 면제(조례)

-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중상이자 유족은 취득,

   등록,재산세 면제(조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 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

   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7)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101 101

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 진료,보호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

   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270②)

- 보훈병원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70③)

- 독립기념관의 기념관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272①1)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8)

소  계 437 421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28 255

도시계획세 109 166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50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73의2)

- 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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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의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9①)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60㎡이하 취득,등록,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도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세 50% 감면), 40㎡이하 재산세 면제, 

  40~60㎡ 재산세 50% 감면, 60~149㎡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취득 등록 25% 

  감면, 60~149㎡ 재산세 25% 감면(조례)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60㎡이하 취득 등록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도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세 50% 감면), 60~149㎡이하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취득 등록 25% 감면(조례)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40㎡이하 재산세 

  면제, 40~60㎡ 재산세 50% 감면, 60~85㎡ 재산세 25% 감면(조례)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임대주택법」 §17①2 단서의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 설립등기 대도시중과 배제(조특법 §119⑥4 ⑦, §120④4)

소  계 155,810 281,179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138,230 135,479

도시계획세 17,580 145,700

공동시설세 0 0

5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9⑥)

- 대상주택 중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85㎡이하,

   3억원미만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조례)

소  계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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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사)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 (사)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법 §288⑥, 080-088)

-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개별감면조례, 제주특별자치도, 080-088)

소  계 0 754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295

도시계획세 0 459

공동시설세 0 0



- 28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보건(090) 합  계 92,930 86,142

54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의 사업용 부동

  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사업소세 비과세

  (지방세법 §287①4,5, §245의2①5)

- 지방의료원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55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 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단,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의 경우 등록세 과세
   (지방세법 §287②)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
   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1, §163①, §186 1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5)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소  계 92,517 85,707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71,320 58,738

도시계획세 21,197 26,969

보건(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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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163②6)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56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③)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법 §273③, 090-092)

소  계 401 419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01 419

57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7①1,2,3)

소  계 12 16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12 16

도시계획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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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농림해양수산(100) 합  계 240,700 308,125

58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도로점용,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1①②, §163②6)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262①③)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263② 전단)

- 농업,축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267③ 일부)

- 농업인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1 일부)

소  계 2,340 2,408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0 68

자동차세 0 0

사업소세 2,340 2,340

59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3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지방세법 §263③)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농림해양수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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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264② 일부)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4② 일부)

- 농지매매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

   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66②1)

-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6②1의2)

-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6②2)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89⑦)

소  계 80,446 121,486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80,446 121,486

6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등록,

   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6⑦ 일부)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주민세 면제(조특법 §66③)

소  계 2,263 2,81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2,263 2,810

사업소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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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 분합하는 임야 취득 

   등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 등록세 50% 감면

   (지방세법 §263② 중 후단)

- 임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267③ 일부)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1 일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6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86 5호)

소  계 45,136 51,751

재산세 45,108 51,722

도시계획세 28 29

공동시설세 0 0

6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

   획세·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 10호)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차량 취득세·등록세 면제(조례)

- 직접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 면제 및 

   재산세·도시계획세 면제(조례)

- 지원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도시계획세 50% 감면(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65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67①)

소  계 0 7,087

취득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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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법 §262②)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의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에 
   관한 면허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7②, §163②3)
-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267③ 일부)
-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1 일부)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0 7,087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66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6⑦ 일부)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주민세 면제(조특법 §67③)

소  계 0 82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0 82

67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 또는 금고가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중앙회 또는 연합회는 영농,영어,

   축산,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저당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264①)

소  계 0 0

등록세 0 0

6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6③)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25%

소  계 103,681 116,423

취득세 0 0

등록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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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지방세법 §266④)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사업소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66⑤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83①1)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75% 감면(표준감면조례, 100-104)

재산세 94,744 108,640

사업소세 8,937 7,783

69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6①)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70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

   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취득일

   부터 2년간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7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고, 6개월 이상 비워 둔 주택에 대
   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65)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
   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조례)

소  계 6,834 6,078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6,834 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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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산업·중소기업(110) 합  계 703,242 748,500

7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79)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 등록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7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조특법 §119③, §120③, §121)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280③④)

소  계 39,408 22,295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9,408 22,295

74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소  계 0 0

취득세 0 0

산업 ․ 중소기업(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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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80②)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7①5)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표준감면조례)
-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개별감면조례)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75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자
   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0①)
-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
   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2년 이내 등기시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76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174①5)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④)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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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82)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284⑤)

- 시험분석 및 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

   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6 7)

-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개별감면조례,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 광산구, 110-112)

소  계 33,922 35,803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3,922 35,803

담배소비세 0 0

78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278⑤)

- 행자 지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법인합병에 대하여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83①4)

소  계 3,102 3,515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102 3,515

79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법 §280③)

- 과밀억제권역 외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2년 이내 등기시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조례)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공동시설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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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재산세 면제(조례)

-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구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개별감면조례, 전라북도,전주시,장수군, 110-114)

사업소세 0 0

8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 등록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일부사업은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조례로 15년

   범위내 확대 가능) (조특법 §121의2④, 조례)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일부 사업은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조례로 

   15년 범위내 확대 가능) (조특법 §121의2⑤, 조례)

- 사업양수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취득 등록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50% 감면 후 2년간 30% 감면(조례로 10년 범위내 확대 가능)

   (조특법 §121의2⑫3, 조례)

- 사업양수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3년간 50% 감면 후 2년간 30% 감면

   (조례로 10년 범위내 확대 가능) (조특법 §121의2⑫4, 조례)

소  계 468,835 524,635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68,835 5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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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수출용,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용 및 수출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
   소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1,3,7)

소  계 0 0

담배소비세 0 0

82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은 법인

   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74①②, §275①)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조례)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 재산세 3년간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8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 및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하는 건축물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 기존 시장의 입점상인과 부동산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

   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 및 시장정비사업시행

   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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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가스공사가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지역난방공사가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1①)

-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지역난방

   사업자가 취득하는 열수송관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1②)

-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대도시 중과 배제 및 50% 감면(조특법 §119⑤)

-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개별감면조례,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 110-115)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개별감면

   조례, 강원도,충청북도,제주도,강원도 00시군,제천시,충주시,음성군, 110-115)

소  계 12,522 18,393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12,522 18,393

85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광업권의 설정 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63②2)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으로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285①)

-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285③)

-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 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세 면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40②1 4)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0 0

자동차세 0 0

사업소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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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96의4 5호)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세 우대세율 1%,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96의4 5호)

-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소  계 145,453 143,859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자동차세 145,453 143,859

87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83①4)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등록세 면제(조특법 §119①2·6·12·13·15·

   16·17·19·20·23·24·25·26·27·28·29, §120①5·11·12·15·16·19·20·21·22·23·24·25, 

   §120⑥2·3·4·6·9·10·11·12·13, 다만, 조특법 §119①13·28·29 및 조특법 §120①

   12·24·25의 경우 50% 감면)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88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세 면제
   (조특법 §119①3·7·8·9·10·11, §120①2·6·7·8·9·10, §120⑥1·5·7·8)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조특법 §119④, §120⑤)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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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가 취득하는 부동산,「간접투자자

   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조특법 §119⑥1·2, §120④1·2)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 

   (조특법 §119⑥3, §120④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선박투자

   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5년이내 자본 출자 증자 등기시 등록세 대도시 

   중과 배제(조특법 §119⑦)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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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수송 및 교통(120) 합  계 1,489,871 909,399

9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289④)

- 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등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도시계획,사업소세 50% 감면(지방세법 §289⑥)

소  계 14,779 15,007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8,117 9,085

도시계획세 5,837 5,922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825 0

91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재산,공동시설세 비

   과세(지방세법 §186 7호 후단, §242①)

소  계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수송 및 교통(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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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 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4②)

- 내항 또는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 외항여객운송용 선박, 원양어업 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4③)

-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시설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당해 토지

   재산세 50% 감면,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9③ ⑤)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주행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2)

-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지방교육,

   재산,공동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5① ②)

소  계 2,762 1,471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2,762 0

도시계획세 0 1,471

공동시설세 0 0

지방교육세 0 0

93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4①)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도시계획세 50% 감면, 법인등기 등록세 50% 감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토지에 대하여 최종건설사업준공시까지 재산세 분리과세

   (개별감면조례,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120-125)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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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8의2①)

- 경형승합자동차 또는 경형화물자동차 취득 등록세 50% 감면

   (지방세법 §268의2②)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95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한도로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8의3)(‘09신설)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96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 199.12.31.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차·양도하고 신규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등록세 7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0조의2)(‘09신설)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9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2009.12.31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는 2007.12.31까지 자동차세 50% 2008.12.31까지
   자동차세33% 감면(조례)

소  계 1,472,330 892,921

자동차세 1,472,330 892,921

98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성능시험용 부동산 및 자동차 검사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86①)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 46 -

-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재산,도시계획,사업소세 5년간 50% 감면(조례)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0 0

9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에 대한 취득,등록,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신규등록,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 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 사업용화물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10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0⑤1)

- 물류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법 §280⑤2)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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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국토 및 지역개발(140) 합  계 3,442,263 4,032,757

10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1년 이내에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①, §127의2②)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0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등록세 비과세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127의2②)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등록세 비과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27의2②)

-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등록세 비

   과세 및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등록세 비과세 및 대지조성용 부동산,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109③, §127의2②, 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국토 및 지역개발(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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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10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

   (지방세법 §289①⑤)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

  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분리과세

  (개별감면조례,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 남동구 서구, 140-142)

소  계 1,553 97,668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57 81,200

도시계획세 1,496 16,468

105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 등록세 면제,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

   설용지 등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9②⑤)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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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 증축

   하는 경우 취득 등록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

   (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 조성 후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6①②③)

- 산업단지내에서 개축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표준감면조례)

- 농공단지 안의 휴 폐업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년간 50% 감면(조례)

소  계 3,293,442 3,761,159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293,442 3,761,159

10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지방세법 §274의2, 조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102㎡이하의 경우 취득 등록세 75% 감면, 전용면적 135㎡이하의 경우 취득,

   등록세 62.5% 감면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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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조특법 §121의17③, 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109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법 §277②)

- 오지개발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조례)

-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 독립가옥집단화사업, 재건촌건설사업, 분산농지집단화사업, 수해상습지마을 대책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종전면적 상당 취득세 면제(조례)

- 기지촌주변개발사업 대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0 35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35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110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
여 5년간 재산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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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조례)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안의 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146,828 173,895

재산세 134,372 160,498

도시계획세 12,456 13,397

112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출자한 건설업자

   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법인

   등기 등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283②)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1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9②)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1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69⑤)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15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우대
   세율 0.15%(조례)

소  계 440 0

취득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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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
   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75% 감면(조례, 080-088)

등록세 0 0

재산세 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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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과학기술(150) 합  계 0 0

116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과학기술(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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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국가(700) 합  계 4,844,709 5,056,941

117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할),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 사업소,지역

   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106①, §126①, §162, §174①1, §185①, §238의2①, §242①, 

   §245①, §255①)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96의4 1,2,5호)

소  계 4,844,408 5,056,379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3,000 4,500

재산세 3,494,865 3,599,793

자동차세 12,422 84,678

도시계획세 769,174 792,249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564,947 575,159

지역개발세 0 0

118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06②, §126②)

소  계 0 0

취득세 0 0

국가(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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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0 0

119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85②, §238의2①, §242①)

소  계 301 562

재산세 298 366

도시계획세 3 196

공동시설세 0 0

120
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255② 전단)

소  계 0 0

지역개발세 0 0

121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

  등록세 면제(조특법 §119①1, §120①1)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22
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2 전단, §232①7)

소  계 0 0

담배소비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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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외국(800) 합  계 0 0

123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주민(균등할),재산, 도시계획,공동

   시설,사업소,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106①, §126①, §174①2 전단,

   §185①, §238의2①, §242①, §245② 전단)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96의4 5호)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124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자동차세,사업소세 비과세

   (지방세법 §174①2 후단, §196의4 5호, §245② 후단)

소  계 0 0

주민세 0 0

자동차세 0 0

사업소세 0 0

125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174①3)

소  계 0 0

주민세 0 0

외국(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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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주한외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담배 및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2 후단, §232①7)

소  계 0 0

담배소비세 0 0

127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9④)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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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목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08년(결산) `09년(추계)

기타(900) 합  계 161,462 152,414

12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에 대한 취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7 6호, §186 6호, §238의2①, §242①)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86 8호, §238의2①, §242①, 지방세법 시행령§201③ )

소  계 15,316 12,408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9,799 8,349

도시계획세 5,517 4,059

공동시설세 0 0

129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10 1호, §128 1호)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3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10 2호, §128 2호)

소  계 0 0

등록세 0 0

기타(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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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10 3호)

소  계 0 0

취득세 0 0

13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10 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8 3호)

-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 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등록세 면제(조특법 §119①5, §120①4)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3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10 5호)

소  계 0 0

취득세 0 0

134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10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8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7①5)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8 5호)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63②6)

소  계 136,975 131,016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자동차세 136,975 131,016



- 60 -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26조의2 3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26조의2 8호)

-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26조의2 9호)

-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96의4 5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8)

135

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비과세

-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127①5)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

   사관생도 및 승선장병,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외국에 주류

   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4,5,7②)

소  계 0 0

등록세 0 0

담배소비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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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201)

소  계 0 0

공동시설세 0 0

13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

   (지방세법 §107 5호, §186 3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4)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⑥)

소  계 550 566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77 491

도시계획세 73 75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13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사업소세 50% 감면(지방세법 §272③)
-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72④)
-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83①2,3)

소  계 8,621 8,424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8,493 8,296

사업소세 128 128

13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사업소세 50% 감면(지방세법 §272②)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7)

소  계 0 0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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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사업회의 전쟁기념관 건립 운영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

   획 공동시설 사업소세 면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

   (종업원할) 면제(조례)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140

저축지원을 위한 감면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

   (조특법 §89①)

-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

   (조특법 §89의3①②)

소  계 0 0

주민세 0 0

141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주거지 해당

   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서울 00구, 900-903)

-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

   1.5 적용(개별감면조례, 서울 00구, 900-903)

소  계 0 0

재산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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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지방세지출예산 기능분류(15개 분야 60개 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및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및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3) 075 해양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22 법무 및 검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23 경찰 080 사회복지(9)

025 재난방재․민방위 081 기초생활보장 120 수송 및 교통(6)

050 교육(4) 082 취약계층지원 121 도로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3 공적연금 122 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23 도시철도

053 평생･직업교육 085 노인･청소년 124 해운･항만

054 교육일반 086 노동 125 항공･공항

060 문화및관광(5) 087 보훈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061 문화예술 088 주택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2 관광 089 사회복지 일반 141 수자원

063 체육 090 보건(3) 142 지역및도시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43 산업단지

065 문화및관광일반 092 건강보험 150 과학기술(3)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4)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700 국가(1)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800 외국(1) 102 임업･산촌

900 기타(1) 103 해양수산･어촌 160 예비비(1)

104 농림해양수산 일반 161 예비비


